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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활근로자 헬스케어 지원 사업

 • 자활근로자의 건강검진 지원으로 의료사각 지대 해소

 • 자활근로자의 건강증진을 통한 적극적인 경제활동 도모           

❏ 사업개요 

  ◦ 추진근거: 「원주시 자활기금의 적립 및 운용 등에 관한 조례 」

  ◦ 사업기간: 2026.1.∼12.

  ◦ 사업대상: 40명(짝수년도 출생자 중 3개월 이상 자활근로 참여자) 

  ◦ 사업내용

    - 선택Ⅰ: 기본검사 + 기본정밀 검사 + 위내시경 검사

    - 선택Ⅱ: 기본검사 + 대장정밀 검사 + 위내시경 검사

    - 선택Ⅲ: 기본검사 + 암/일반 유전자 검진

❏ 추진계획

  ◦ 2025. 11.∼12. 검진기관 선정 및 협약체결

  ◦ 2026.  1.∼12. 대상자 선정 및 건강검진 실시

❏ 소요예산

  ◦ 12백만 원[시비(자활기금) 100%]  

    - 산출기초: 300,000원×40명

❏ 기대효과

  ◦종합검진을 통한 질병의 조기 발견 및 치료로 경제적 부담 완화

  ◦자활근로 참여자의 건강증진 및 안정적인 근로활동 유도

신규시책 생활보장과 자립지원팀장(2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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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보장급여 조사·관리 및 지원사업

 • 각종 사회보장급여 대상자 결정을 위한 체계적인 조사･관리

 • 맞춤형 보장 결정으로 저소득층 최저생활보장 및 부정수급 예방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6. 1.∼12.

  ◦ 대    상: 수급자(기초생계급여 등 총 16종) 97,524명/64,083가구

  ◦ 내    용

    - 사회보장 신청 가구의 체계적인 조사, 자격변동･급여의 적정성  

      확인(정기･월별･수시) 및 관리

    -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에 대한 기초 및 부가급여 지원

  ◦ 사 업 비: 66,899백만원(국 60,209 / 도 4,683 / 시 2,007)

 ❏ 추진상황                                                                 (단위: 건·명, 천 원)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 8월 말

건·명 집행액 건·명 집행액 건·명 집행액

합  계 366,172 48,674,084 454,590 59,102,000 463,877 44,605,282

조

사

관

리

소  계 138,749 - 227,167 - 160,905 -

수급권자 신규 조사 19,585 - 20,598 - 12,088 -

수급권자 변동처리 119,164 - 206,569 - 148,817 -

급

여

지

원

소  계 227,423 48,674,084 240,746 59,102,000 142,067 44,605,282

수급자 생계급여 지급 96,318 47,142,293 100,774 57,462,000 70,554 43,011,057

수급자 교육급여 지급 2,895 45,791 2,816 48,000 2,820 47,525

저소득층 상하수도요금 감면 지원 127,572 950,000 136,548 1,080,000 68,200 1,130,000

수급자 해산·장제급여 지급 581 463,000 557 444,000 442 352,700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금 지급 57 73,000 51 68,000 51 64,000

❏ 추진계획   

  ◦ 수급권자 신규조사·관리 및 각종 급여 지원

연례반복 생활보장과 생활보장팀장(2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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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저소득층 의료지원사업

 • 의료급여수급자의 질병 및 부상 등에 대한 의료서비스 제공

 • 의료급여수급자의 건강관리 능력향상을 통한 삶의 질 개선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6. 1.∼12.

  ◦ 대    상: 의료급여수급자 13,992명/11,085가구

  ◦ 내    용

    - 의료급여수급자 요양비(당뇨병소모품･관리기기･양압기･복막투석 등) 지급

    - 의료급여수급자 등록장애인 요양비(장애인보조기기) 지급

    - 의료급여수급자 의료비 본인부담 보상금･환급금 지급

    - 1종 의료급여수급자 건강생활유지비,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급

    - 의료급여수급자 사례관리 등

  ◦ 사 업 비: 5,606백만 원(국 856, 도 156, 시 4,594)

 ❏ 추진상황                                                                  (단위: 건·명, 천 원)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 8월 말

건·명 집행액 건·명 집행액 건·명 집행액

합  계 663,308 5,486,503 686,337  360,085 5,381,138

관리 사례관리·연장승인·사후관리 9,431 - 8,713 - 4,179 -

의료비

지원

소  계 653,877 5,486,503 677,624 5,541,768 355,906 5,381,138

요양비 지급 2,969 775,677 3,160 861,050 2,429 591,041

의료비 본인부담금 지원 1,094 35,517 3,559 67,258 1,038 21,480

건강보험료 지원 75,026 908,664 90,695 1,198,000 50,149　 676,663　

건강생활유지비 지원 5,265 172,585 5,521 177,742 5,320 182,137 

예탁금(진료비, 임신·출산진료비 등) 569,523 3,594,060 574,689 4,434,520 296,970 3.909.817

❏ 추진계획  

  ◦ 의료급여수급자 관리 및 요양비 등 지급

연례반복 생활보장과 생활보장팀장(2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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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원주시 재가 의료급여 사업

 • 의료급여수급자의 질병 및 부상 등에 대한 의료서비스 제공

 • 의료급여수급자의 건강관리 능력향상을 통한 삶의 질 개선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6. 1.∼12.

  ◦ 대    상: 31일 이상 입원 중인 의료급여수급자로 입원 필요성이 낮고  

                퇴원 시, 주거가 있거나 주거 연계가 가능한 자

    - 사업인원 및 서비스 기간: 22명 / 1년(최대 1년까지 연장 가능)

  ◦ 내    용: 통합돌봄서비스(의료･돌봄･식사･이동･주거지원 등) 제공

  ◦ 사 업 비: 67백만원(국 54 / 도 9 / 시 4)

❏ 추진상황 

  ◦ 2021. 5.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 공모 선정(보건복지부)

  ◦ 2021. 6.  시범사업 컨설팅(건강보험심사평가원)

  ◦ 2021. 8.  사업대상자 발굴

  ◦ 2021. 9.  서비스 제공기관 협약 체결

    ※ 의료: 밝음의원 / 돌봄: 원주서로돌봄센터 외 5개 기관, 부식 및 반찬 제공 등
  ◦ 2022. 1.∼2024. 6.  재가 의료 통합돌봄 대상자 서비스 제공 및 관리

  ◦ 2024. 7.  본 사업 전환

❏ 추진계획 

  ◦ 재가 의료급여 통합돌봄 대상자 추가 발굴･서비스 제공

  ◦ 신규대상자 추가 발굴 및 돌봄서비스 체계 구축

연례반복 생활보장과 생활보장팀장(2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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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립능력 강화를 위한 자활지원사업

 • 근로 능력 있는 저소득층에게 재정적 지원 및 근로 기회 제공

 • 수급자·차상위자의 자활에 필요한 자산형성을 위한 재정 지원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6. 1.∼12.

  ◦ 대    상: 근로능력 있는 조건부수급자, 일반수급자 및 차상위

  ◦ 내    용

    - 자활근로사업(수행자): 직접(원주시)･위탁(원주지역자활센터)사업,

                             국민취업지원제도(원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

    - 자산형성지원사업: 희망저축계좌Ⅰ･Ⅱ, 청년내일저축(차상위 이하,  

차상위 초과)

  ◦ 사 업 비: 7,155백만원(국 6,440 / 도 154 / 시 561)

❏ 추진상황                                                                         (단위: 건·명, 천 원)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 8월 말

참여

인원
집행액

참여 

인원
집행액

참여 

인원
집행액

합  계 1,232  5,606,270 1,546 6,338,452 1,101 4,380,871

자
활
근
로
사
업

소  계    396  4,162,373 658 4,588,033 316 3,227,749

직접(시)-환경정비, 복지도우미     46    565,663 59 591,943 62 458,354

위탁(자활센터)-자활근로사업단 운영    300  3,596,710 535 3,996,090 216 2,769,395

취업 지원-교육 및 취업지원 등     50   - 64 - 38 -

자산형성지원사업-조건별 일정액 매칭 적립   836  1,443,897 888 1,750,419 785 1,153,122

❏ 추진계획   

  ◦ 자활근로 참여를 통한 일자리 제공 및 자립역량 강화 교육 실시

  ◦ 자활에 필요한 자산형성(재정)지원 및 교육 실시

연례반복 생활보장과 자립지원팀장(2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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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 지역특색 및 주민수요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 발굴로 주민 욕구 충족

 •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삶의 질 향상 및 일자리 창출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6. 1.∼12.

  ◦ 세부사업별 내용

구 분 제공
기관 지원대상 내용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88 서비스별 욕구, 연령 및 소득기준 
적합자

아동·청소년·성인·어르신 심리·정서지원, 아동·청소년 
비전형성서비스 및 출산지원 등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

1 65세 미만 수급자, 차상위자,
중증장애인 등 저소득층 등 가사·간병 방문 서비스

일상돌봄서비스
사업

4 돌봄필요 청·중장년(19~64세),
가족돌봄청년(13~39세)

기본서비스(재가돌봄·가사서비스) 및 특화서비스 
(식사·영양관리, 병원동행,심리지원,건강생활)

취약지 
지원사업

3 취약지(읍·면) 파견 일상돌봄 기본
서비스 및 가사간병서비스 제공인력 주거지 거리에 따른 인센티브 지원

 ◦ 사 업 비: 4,854백만 원(균특 3,398, 도 728, 시 728)

  ❏ 추진상황                                                                         (단위: 건·명, 천 원)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 8월 말

명 집행액 명 집행액 명 집행액

합  계    4,635   3,429,807 4,907 3,993,552 3,815 1,822,752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4,418   3,322,776 4,907 3,872,567 3,869 2,432,122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39     100,000 25 82,149 20 39,341

일상돌봄서비스사업 - - 30 38,836 68 136,360

취약지 지원사업 - - - - 4 2,401

❏ 추진계획  

  ◦ 수요 대비 적정규모 예산확보 및 지속적인 서비스 이용자 모집 

  ◦ 서비스 제공기관 수시·정기 점검을 통한 부정수급 예방

연례반복 생활보장과 자립지원팀장(2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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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자활근로참여자 정신건강 케어 서비스

 • 자활근로참여자의 정신건강 회복 및 안정적인 자립 지원

 • 정신건강이 취약한 자활근로 참여자의 증가로 원활한 사업 운영을 위한 방안 필요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6. 1.∼12.

  ◦ 사업대상: 자활근로참여자 중 정신적 어려움이 있는 자

  ◦ 사업내용: 상담·심리치료, 원예치료 등 정신건강 케어 서비스 연계

  ◦ 사 업 비: 20백만 원(시비 100%)

    - 예산재원: 자활기금

❏ 추진상황   (단위: 건·명, 천 원)  

구  분
2024년 2025년 8월 말

비 고
건·명 집행액 건·명 집행액

자활근로자 정신건강케어서비스 15 10,000 20 20,000 2024년 신규사업

❏ 추진계획    

 ◦ 정신적 어려움 등 정신건강에 케어를 꾸준히 실시하여 자활참여자의  

작업장 이탈 방지 및 안정적인 자활사업 운영 도모

연례반복 생활보장과 자립지원팀장(2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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